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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국 업데이트  

 

미국이민국, 북마리아나제도 임시 노동자 최종 규칙 공포 

적격 고용주들이 북마리아나제도에서 사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 청원할 수 있음 

 

워싱턴—미국이민국(USCIS)은 북마리아나제도(CNMI) 내의 노동자들의 임시 노동자(CW) 

유형을 규정하는 최종 규칙을 금일판 연방 공보에 게시하였습니다. CW 유형은 북마리아나제도 

내의 고용주들이 달리 일할 자격이 없는 비이민 노동자들을 고용할 수 있게 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는 다음의 경우에 CW 지위를 얻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민국적법(INA) 하에서 비이민 또는 이민 유형에 대한 자격이 없으며;  

 거주자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해 필요한 외국인 노동자로서 일하기 위해 북마리아나제도에 

입국하거나 체류하며;  

 북마리아나제도에서 사업을 하는 합법적인 고용주가 제출한 청원의 수혜자이며;  

 북마리아나제도 이외의 미국 내에 체류하지 않으며;  

 합법적으로 북마리아나제도에 체류하며, 체류하지 않는 경우 비자를 가지고 

북마리아나제도에 입국하려고 하며; 또한  

 미국에 입국 가능하거나 입국 불허 이유에 대한 필요한 면제를 허락 받은 경우. 

 

고용주는 다음과 같이 하는 경우에 CW 노동자를 위해 청원할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최종 규칙에 정의된 대로 합법적인 비즈니스를 수행하며; 

 모든 가능한 미국 노동자들을 그 직책을 위해 고려하였으며; 

 북마리아나제도 내의 고용주의 사업의 성격에 맞는 고용 조건을 제시하며; 

 연방 및 북마리아나제도 고용 요건을 준수하며;  

 I-129CW 양식인 ‘북마리아나제도에만 해당되는 비이민 임시 노동자를 위한 청원’과 CW-1 

유형 보충서류를 미국이민국에 제출하고; 또한  

 해당 신청료를 제출한 경우. 

 

대부분의 경우에 고용주들은 같은 양식에 여러 수혜자들을 위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CW 지위를 

얻기 위해 필요한 신청료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I-129CW 양식을 위한 수수료 $325;  

 연간 수혜자 당 $150의 의무적 북마리아나제도 교육 재정지원 수수료;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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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가 북마리아나제도 내에 있는 경우 $85의 생체인식 수수료.  

 

북마리아나제도 정부의 비거주 노동자들에 대한 추정치에 근거하여 제한된 수의 CW 비자가 각 

회계연도에 제공됩니다. 2011 회계연도(FY)의 수적 제한은 22,417이며 2012 회계연도의 경우 

22.416입니다. 최종 규칙은 제한이 매년 감소해야 하며 국토안보부가 2013년부터 시작하여 다음 

회계연도를 위한 CW 노동자 한도를 결정한다고 규정합니다.  

 

CW 비자 유형은 북마리아나제도에서만 유효하며, 괌 공항을 경유하여 필리핀과 북마리아나제도 

간을 여행하는 필리핀 국민을 제외하고는 미국의 다른 지역으로 여행하거나 그곳에서 일할 

근거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최종 규칙은 CW 노동자들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에게 파생 

CW 지위 허가를 제공합니다. 

 

최종 규칙은 www.gpoaccess.gov/fr/에서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이민국은 이민 혜택을 담당하는 국토안보부 내의 기관입니다. 북마리아나제도에 해당되는 

이민 혜택에 대한 자세한 정보 및 발표를 보려면 당 기관의 북마리아나제도 웹페이지 

www.uscis.gov/cnmi를 방문하십시오. 미국이민국 및 동 기관의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www.uscis.gov를 방문하시거나 또는 Twitter에서 (@uscis), YouTube (/uscis) 및 USCIS 

블로그 The Beacon을 팔로우 하십시오.  

 

- 미국 이민국 - 

http://www.uscis.gov/cnmi
http://www.uscis.gov/
http://twitter.com/uscis
http://www.youtube.com/user/uscis
http://blog.uscis.gov/

